
감정평가서
Appraisal Report

의 로 인 : 창원지방법원

용원동지역주택조합
건

명 : 소유물건 (2024타경 113796)

감정평가서번호 : DY3-2411-3003호

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(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

자)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, 개작(故), 전재(故)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

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(주)두요감정평가법인 경남부산사

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45, 402호 (사파동, 레뉴어빌더스

TEL.055-261-0001 FAX.055-266-0021

(주)두요감정평가법인 DOOYO APPRAISAL & CONSULTING LTD

법



DY3-2411-3003

(부동산) 감정평가표
Page: 1

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

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.

감정평가사

김현수

(주)두요감정평가법인 경남부산지사 지사장 (서명또

修全

감정평가액 사백구십오억구천팔백육십구만원정 (₩49,598,690,000.-)

의뢰인
창원지방법원

사법보좌관 서동제
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

채무자 제출처 창원지방법원 경매 6계

시장가치
소유자

(대상업체명)
용원동지역주택조합
(2024타경 113796)

기준가치

감정평가
조건

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
목
표시근거

귀 제시목록
2024.11.04 2024.10.31- 2024.11.08 2024.11.13

공부(소) (의뢰) 사 정 감 정평가 액

종류 면적(㎡) 또는 수량 종류 면적(㎡) 또는 수량 단가 금액

ی
ه

토지 24.893 토지 24,893 49,219,690,000

0
2

구분건물 2개호 구분건물 2개호 379.000.000

가내용
이 어 예

심사확인

합계 W49,598,690,000

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

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 안합니다.

심사자 : 감정평가사

김 지 선 太空
(주)두요감정평가법인

(주)두요감정평가법인 DOOYO APPRAISAL & CONSULTING LTD.



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의견

1. 감정평가 목적

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소재하는 "용원초등학교"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

산(토지) 및 구분건물(내일큰골마을 제1층 제101호 외 1세대)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창원지원의

경매목적의 감정평가임.

Ⅱ. 감정평가의 근거

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」, 『시행령, 시행규칙」, 『감정평가에 관한 규

칙」, 『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.

Ⅲ. 평가기준별 방법

1.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

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1항에 의거 토지 등이 통상

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

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

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,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

였음.

2.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9조 제2항에 의거 기준시점은 2024.11.04.

3.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10조 제1항에 의거 2024.10.31. ~ 2024.11.08 자로 실지조사를 하여

대상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상황을 조사 확인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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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두요감정평가법인 DOOYO APPRAISAL & CONSULTING LTD.



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의견

IV.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감정평가액의 산출의견

1. 감정평가방법의 적용

1) 원가법 :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

법

2) 공시지가기준법 :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

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, 지역요인 및 개

별요인 비교,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.

3) 거래사례비교법 :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

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, 시점수정,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

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.

4) 수익환원법 :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

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.

lo

원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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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두요감정평가법인 DOOYO APPRAISAL & CONSULTING LTD.



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의견

2. 감정평가액의 산출의견

1)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

12조, 제14조에 의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

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

수정,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,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

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음.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12조 제2항에 의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

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, 본건 토지는

시장성을 지니는 부동산으로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

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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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두요감정평가법인 DOOYO APPRAISAL & CONSULTING LTD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